
예  산  총  칙

회        계        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 한 도 액

(단위 : 천원)

[2 회추경]2005 년도

* 제1조 : 2005 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23,095,350769,845,000총                    계

20,529,000684,300,000일     반      회     계

2,566,35085,545,000총괄특     별      회     계

307,05010,235,000하수도사업특별회계

108,6003,620,000주택사업특별회계

312,00010,400,000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

54,9601,832,000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

90,1803,006,000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72,0302,401,000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

30,9601,032,000치수사업특별회계

40,2901,343,000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

19,290643,000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

494,79016,493,000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

1,036,20034,540,000청소사업특별회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상수도(공기업)사업 특별회계 : 46,880,000천원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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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200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,2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658,731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      1.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
      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복리후생비, 직급보조비

      3. 배상금, 국선변호료, 법정보상금

      4.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

      5. 재해 대책비

      6. 반환금

      7. 선거관련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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